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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정이유

◦ 서울시 조직체계의 조기 안정화와 대시민 행정서비스 적기 제공을

위해 시행일을 단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칙을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◦ 부칙에서 시행일을 “2019년 1월 17일”에서 “2019년 1월 1일”로

수정함(안 부칙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

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

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중 “2019년 1월 17일”을 “2019년 1월 1일”로 한다.



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 정 안 수 정 안

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7일부터

시행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

행한다.

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8,239명”을 “18,422명”으로 하고, 같은

조 제1호 중 “10,278명”을 “10,405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

“7,002명”을 “7,027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498명”을 “505

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310명”을 “328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

제5호 중 “151명”을 “157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“18,239”을 “18,422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일반

직 계의 계란 중 “10,304”를 “10,451”로 하며, 같은 표 4급란을 다음

과 같이 한다.

4급 242 147 16 8 67 4

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“9,909”을 “10,049”으로 하고, 연구

직 계의 계란 중 “372”을 “376”로 하며, 연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연구관 62 5 34 23

같은 표 연구사의 계란 중 “312”를 “314”로 하고, 소방공무원 계의 계란

중 “7,002”을 “7,027”로 하며, 소방령 이하 계의 계란 중 “6,967”을



“6,992”로 하고, 교육공무원 계의 계란 중 “498”을 “505”로 하며, 조교

의 계란 중 “62”를 “69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신 구조문 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에 두는

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8,239

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

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:

10,278명

2. 본청 소방학교 소방서 등에 두는

소방공무원의 정원 : 7,002명
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

의 정원 : 498명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310명
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: 151명

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 18,422명

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0,405명

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7,027명

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505명

4. ------------------------328명

5. ------------------------157명
【별표 3】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

정원(제4조 관련)

구 분 계 본 청 의 회
사무처

직속
기관 사업소 합의제

행정기관

총 계 18,239

정무직 계 2

일반직 계 10,304

1급 7 6 1

2․3급 23 18 1 3 1

3급 18 8 1 9

3․4급 5 5

4급 235 142 16 7 66 4

4․5급 10 10

【별표 3】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

정원(제4조 관련)

구 분 계 본 청 의 회
사무처

직속
기관 사업소 합의제

행정기관

총 계 18,422

정무직 계 2

일반직 계 10,451

1급 7 6 1

2․3급 23 18 1 3 1

3급 18 8 1 9

3․4급 5 5

4급 242 147 16 8 67 4

4․5급 10 10



현 행 개 정 안

구 분 계 본 청 의 회
사무처

직속
기관 사업소 합의제

행정기관

5급이하 소계 9,909

전문경력관
소계 97

별정직 계 37

4급상당 5 3 2

5급상당 이하
소계 32

연구직 계 372

연구관 60 5 32 23

연구사 312

지도직 계 24

소방공무원 계 7,002

소방준감 5 4 1

소방정 29 2 27

소방정또는
기술서기관 1 1

소방령 이하 계 6,967

교육공무원 계 498

총 장 1

교수 등 435

조 교 62

구 분 계 본 청 의 회
사무처

직속
기관 사업소 합의제

행정기관

5급이하 소계 10,049

전문경력관
소계 97

별정직 계 37

4급상당 5 3 2

5급상당 이하
소계 32

연구직 계 376

연구관 62 5 34 23

연구사 314

지도직 계 24

소방공무원 계 7,027

소방준감 5 4 1

소방정 29 2 27

소방정또는
기술서기관 1 1

소방령 이하 계 6,992

교육공무원 계 505

총 장 1

교수 등 435

조 교 69


